
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박석 의원 발의)

의안
번호 978

발 의 년 월 일:2023년 08월 08일
발 의 자:박　석 의원(1명)
찬 성 자:김경훈, 김동욱, 김영철,

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
김원태, 김재진, 김태수,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박영한,
박춘선, 박환희, 신복자,
유만희, 유정인, 유정희,
윤기섭, 윤종복, 이봉준,
이종태, 임춘대, 최민규,
최유희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30명)

1. 제안이유

○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<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

선수의 인권보호ㆍ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촉구 의견표명> 관련 내용

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인권위 의견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에 관한 지방자치단

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, 합숙소에서의 폭력적 통제, 사생활 자유 침

해 등 인권침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및

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신설함.(안 제10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, 「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

」 등






